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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

1. 관련

가.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(보험급여과-1503호, 2022.3.22. )

나.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(보험급여과-1668호, 2022.4.1. )

2.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

있도록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○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

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

적용이 가능 (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, 보험급여과-1668호)

○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,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

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, 의료기관에서 환자의

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

-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

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

※ 단,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,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

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

3.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따라, 의료기관에서

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 (이 공문은 ' 22.8.2. (화)부터 적용)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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